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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  경제 력에 한 

기본 정 하의 서비스무역 정 당사국들 간의 양해각서 

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1) 정부 간의 포  경제 력에 한 기본

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한 정(이하 “ 정”)의 당사국들은 아래 사항을 양해하

다.

(가) 제1조(정의)에 하여,

     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제1조거항(1)호의 “수익  소유”라는 문구가 

아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(1) 필리핀이 1987년 필리핀 헌법(필리핀 공화국 헌법), 개정 연방법 제108

호, 즉 안티더미법(일정 권리, 특허 는 특권의 국유화에 한 법 을  회피

하는  행 를  처 벌 하기 한 법 ), 개 정 베 타 스 팜 반 사 빌랑 68(필리핀 기

업법), 공화국법 제386호(필리핀 민법을 규 정하고  제정하기 한 법 )  

공 화 국법  제8179호 (공 화 국법  제7042호를 개정하고, 기타 목 으로 외국인 

투자를 더욱 자유화하기 한 법)와 불합치하는 법인의 소유권을 허용함.

(2) 베트남이 민법 제33/2005/QH11호(2005.6.14일자), 기업법 제

60/2005/QH11호(2005.11.29일자), 투자법 제59/2005/QH11호(2005.11.29일자) 

 유가증권법 제70/2006/QH11호(2006.6.29일자)와 불합치하는 법인의 소유

권을 허용함.

(나) 제13조(일반 인 외)에 하여, 

     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제13조라항과 각주 7 하의 조세조치와 련

된 문제가 추가 인 상의 상임을 양해한다, 그리고,

(다) 융서비스에 한 부속서 제2항( 융건 성 조치, 환율  융 안정성)에 

하여,

     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, 이 정에 하여, 융건 성 조치, 환율  

융 안정성에 한 제2항이 융서비스에 한 부속서 상에 치함에도 불

구하고, 당사국들은 융서비스에 한 부속서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융

서비스 분야에만 취하는 것으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. 

1) 당사국들은 태국 왕국이 의회의 절차를 종료하면 이후에 서명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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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양해각서는 서비스무역 정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고 정의 불가분의 일부

를 구성한다.

2007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어로 각 2부를 작성하 다.

한민국 정부를 표하여 

김종훈 

통상교섭본부장

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표하여 

림 족생

외교통상부 제2장

캄보디아왕국 정부를 표하여

참 라시디

수석 장   상무장

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표하여 

마리 엘카 팡제스투

통상장

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표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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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 비야 스

상공장

말 이시아 정부를 표하여 

라피다 아지즈

국제통상산업장

미얀마연방 정부를 표하여 

우 소에 타

국가기획경제개발장  

필리핀공화국 정부를 표하여 

피터 B. 빌라

통상산업장

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표하여 

림 흥 키앙

통상산업장  

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표하여 

부 휘 황

통상장


